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 [별표 6]

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(제33조제1항제3호 관련)

1. 국내 여비

비고

1. 지방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(육

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)나 도서지역(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

상 지역을 말한다)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

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(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)를 지급할 수

있다.

2.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

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

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.

2. 국외 항공운임

3. 국외 여비

비고: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23조를 준용한다.

구분 준용

시ㆍ도의회의원
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2 제1호

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

구분 준용

시ㆍ도의회의원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3의 별표 1 제
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

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
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

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3의 별표 1 제
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

구분 준용

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4 제3호

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의원
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4 제4호

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

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
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

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4 제5호


